
「원산지 표시판」 작성 기준

의무표시 품목 : 20개

- (농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포함)고기,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표시대상 : 20개 품목을 조리에 사용한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

- 단, 쌀은 밥·죽·누룽지로, 콩은 두부류·콩국수·콩비지로 조리된 경우만 표시

원산지표시판 표시방법

- (제목)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크기)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일 것

-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일 것

- (기재방법)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할 것

- (글자색)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원산지표시판 부착위치

- (게시판 사용시) 업소내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이나 아래 부착하거나, 게시판의 

                       크기가 같을 경우 모든 게시판의 옆이나 아래 부착

- (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수 산 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표시품목 20개는 그 가공품을 포함

  ● 농축산가공품 : 식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식용우지·식용돈지),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

  ● 수산물가공품 : 어육가공품(어묵·어육소시지·어육반제품·어육살·연육·기타어육가공품), 묵류, 젓갈류, 

                         수산물조림, 조미건어포류, 훈제품, 어간장 등

※ 취식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추가

※ 「원산지표시판」은 업소내 게시판과 메뉴판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

*는 추가품목으로 ’16.2.3일부터 시행



원산지 표시판 작성 예시

표시 품목 원산지 음식명

쇠고기 국산(한우) 등심, 갈비찜

쇠고기 호주산과 국산(육우)섞음 불고기전골

쇠고기 미국산 갈비탕, 차돌박이

돼지고기 국산 생삼겹살, 목살, 항정살

돼지고기 칠레산 냉동삼겹살

돼지고기 독일산+국산 고추장삼겹구이

돼지고기 뼈(칠레산)/ 고기(국내산) 돼지갈비

돼지고기 칠레산과 국내산 혼합 돼지갈비

돼지고기 외국산 햄, 소시지, 베이컨

닭고기 프랑스산 모든 음식

오리고기 국산 구이용, 탕용, 반찬용

오리고기 중국산 훈제용

명태 국산 동태찜, 탕용

명태 러시아산 반찬용

오징어, 꽃게, 고등어 중국산 모든 음식

콩 국산 콩국수, 콩비지

콩 중국산 두부

쌀 국산 밥, 죽, 누릉지

배추김치 중국산 김치찜, 씻은 배추김치

배추김치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표시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음식명 또는 조리용별로 구분하여 원산지를 각각 표시

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볶음밥, 반찬용


